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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서의「경관계획수립지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

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1) 문헌조사를 통해 법 제도에서의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및 방법을 분석하였고, 2) 

충남 13개 시 군 경관계획 분석 및 인터뷰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법 제도와의 차이를 분석하여「경관계획

수립지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는 ‘조사’, ‘검토 및 평가’, ‘의

견수렴’, ‘구역 지정 및 고시’의 경관계획 수립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검토 및 평가’ 절차에서의 중점

경관관리구역 후보지 도출 및 내부 검토, 기정 지정 구역 검토가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시에만 진행하는 절차에 

해당되는 만큼 객관적인 검토 및 평가가 가능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경관자원조사와 경관의식조사가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정 시 매우 중요한 절차 및 방법임을 알 수 있었으나, 시 군마다 조사 항목에 차이가 있는 상황으

로 기본적 및 구체적인 조사 항목 제시를 통해 시 군에서 선택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정에 이해관계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경관자원조사에 주민참여, 

‘의견수렴’ 절차에서 주민 공청회 전 주민교육 추진, 시 군 담당자 교육 추진이 필요하다.

주제어: 조사 항목, ‘검토 및 평가’ 기준, 의견수렴, 이해관계주체 참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the “Guidelines for Landscape Planning” in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the rational designation of focused Landscape Management Areas. Therefore, this study 1) 

analyzed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designating priority landscape management areas in the legal system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2)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landscape planning in 13 cities and counties in Chungnam-do 

through interview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landscape planning,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legal system,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Landscape Plan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first, the 

process of designating key scenic management areas is a process consisting of "survey," "review and evaluation," "opinion 

gathering," and "designation and notification of key scenic management areas," but the "review and evaluation" process 

involves identifying candidate sites, an internal review, and a review of existing key scenic management areas, 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criteria for objective review and evaluation. Second, the scenic resource survey and scenic perception 

survey are very important procedures and methods for designating key scenic management areas,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survey items among cities, provinces, counties, and districts, so it was suggested that the guidelines should be streamlined to 

provide basic yet specific survey items so that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can conduct identical surveys for site selection. 

Thir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was found to be important in the designation of scenic priority management 

areas, and it was suggested that residents should be involved in scenic resource surveys and should be educated prior to 

public hea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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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중점경관관리구역은「경관법」에서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라 규정하고 있다. 

2014년「경관법」이 개정되면서 경관계획에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해당 지자체 조

례로 정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규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경관심의와 더불어,「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계획 방향 

실행을 위해 경관 관련 지역 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경관조례 관리,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우선 적용 방안

을 검토, 제시하도록 하면서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는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보전, 관리, 형성이 필요한 구체적인 

장소를 계획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실행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경관계획 수립 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경관계획수립지침」에는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나 방법, 기준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경관계획 수립 주체인 해당 시 군 담

당자 및 계획 수립 용역기관이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지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의 역량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에 차이가 있는 실정이며, 경관계획 및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경관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를 사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및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합리적

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서의「경관계획수립지침」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1.2 연구 방법

충남에서는 표 1과 같이 2023년 11월 기준 15개 시 군 중 13곳에서 경관계획을 수립, 10곳에서 중점경관관리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있다. 이미 계획을 재정비하였거나 재정비중인 곳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23년 11월 

기준 수립되어 있는 경관계획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범위는 충남 금산과 청양을 제외한 경관계획

을 수립한 13개 시 군이다.

본 연구는 4단계로 진행하였다(그림 1, 표 2 참조). 1단계는「경관법」및「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중점경관관

리구역 지정 절차와 시 군 경관계획에 포함 내용을 검토하였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2단계는 충남 13개 시 군 경관계획 상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및 방법을 분석하고 관

련 법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경관계획에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및 방법이 구

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경관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을 분석하였고, 3단계인 시 군 담당자 대상 심층 인터뷰

조사 시 2단계에서 분석한 내용의 확인 및 추가적으로 구역 지정 절차와 방법, 문제점 및 필요사항 등 의식분석을 

하였다. 4단계에서는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경관계획수립지침」과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시 개선 방향을 제시

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관련 법 제도 분석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을 포함하거나 그 일부 또는 중첩하여 설정하도록 하면서 경관골

격과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경

관계획수립지침」에서 구역 지정의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표 3과 같이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경

관심의,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절차에 대해서는「경관법」과「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다. 

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계획수립

(년도)

○

(2017)

○

(2021)

○

(2020)

○

(2018)

○

(2021)

○

(2015)

○

(2021)

○

(2021)
×

○

(2019)

○

(2015)
×

○

(2016)

○

(2020)

○

(2015)

계획 재정비 (진행중) ○ ○ ○ ○ (진행중) × ○ × × × × × ×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고시 ○ ○ ○ ○ ○ ○ × ○ × ○ × × ○ × ○  

표 1. 충남 시 군 경관계획 및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수립 현황(2023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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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이론고찰)



2단계(사례분석)



3단계(인터뷰조사)



4단계

- 「경관법」,「경관계획수립지침」분석 :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및  방법, 시

군 경관계획 포함 내용

- 선행연구 분석 :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의 

문제점, 본 연구와의 차별성

- 충남 13개 시 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지

정 절차와 방법 분석

- 충남 사례와 관련 법 제도에서의 중점경관

관리구역 지정 절차 및 방법의 차이 분석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목적 및 방향, 

지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담당자 의

식조사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에 필요한 것, 

중요한 것, 문제점 등

- 「경관계획수립지침」개선 방향 제시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구분 주요내용

문헌분석

-「경관법」 및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내용 분석

-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사례분석 : 13개 시 군 경관계획 분석

인터뷰조사

- 대상 및 기간 : 12인(10개 시 군 담당 공무원), 2023. 12.

- 방법 : 각 6명씩 2회 심층 인터뷰

- 내용 : 각 해당 시 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및 방법(조사 항목 및 절차 과정, 문제점 및 중요한 것 등),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목적 및 활용방안 등

표 2. 연구 분석방법

구분 「경관법」 「경관계획수립지침」

경관계획

경관심의 - 경관계획 수립 및 변경하려는 경우 경관심의 개최

공청회 개최 -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경관계획에 반영

-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경관계획안에 대해서 전문가, 각계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공청

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

중점경관

관리구역

구역 지정, 

고시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

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 표시 도면 작성

표 3. 「경관법」 및 「경관계획수립지침」상 경관계획 수립과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지정 절차

한편, 표 4와 같이「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시 군 경관계획 수립 시 진행하는 경관자원조사 및 경관의식조사

가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에 연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경관자원조사의 

조사 대상은 자원의 중요도 및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가 필요한 자원과 자원의 분포, 특성 등을 조사하고, 경관자원

의 유형을 구분하여 조사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부정적 및 제약적 자원, 필요시 지역

의 생활상이나 역사문화자원 등 비물질적인 자원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시 군의 경관특성을 나타내

는 경관자원 조사와 상위 지자체 경관계획에서의 경관자원조사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범위는 관할구

역 경계와 상관없이 경관자원 가시권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가 기본구상, 기본계

획, 부문별 계획 및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가이드라인, 실행계획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

관자원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주로 조사의 방향이나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항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경관의식조사의 경우 주민과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은 색채

나 수목 등 개인적 취향을 포함하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을 뿐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관

련 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농산어촌계획 등 계획과 경관계획, 제도와 법 규정 등 관련 계획을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경관요소에 관한 계획이나 조례, 기준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2 선행연구 분석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연구는 2014년「경관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진행되었으며 연구는 많지 않다(표 6 참조). 우선 

심경미 등(2022)과 송윤정 등(2022)의 연구에서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설정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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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경관자원

조사

- 자원조사 결과는 경관기본구상-경관기본계획-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경관가이드라인-실행계획 등과 연계, 관할구역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의 대상을 설정하는

데 활용

- 시 군의 경관을 저해하는 주요 경관위해요소를 설정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등에서 관리 정비계획 수립

경관의식조사 -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행

표 4. 「경관계획수립지침」상 시 군 경관계획에서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내용

구분 시 군 경관계획

경관

자원

대상

- 해당 시 군의 경관특성을 나타내는 경관자원 중 자원의 중요도, 가치 등을 기준으로 시 군에서 관리하여야 할 주요 경관자원을 조사, 경관자원의 분포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

- 상위 지자체의 경관계획에서 조사한 경관자원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참고

- 경관자원은 자연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 농산어촌경관자원, 시가지경관자원,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으로 구분 가능

- 부정적 제약적 자원도 함께 조사

- 필요시 상징적 지역이미지, 지역의 생활상, 그 밖의 역사문화자원 등 비물질적 경관자원도 포함

범위
- 경관자원이 관할구역 경계 밖으로 연결 또는 경계 밖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가시권 주변지역 포함 조사, 경계 밖의 일정범위 정하여 조사

- 관할구역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해당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관자원은 조사대상에 포함

방법

- 현장조사 중심 진행, 문헌조사 병행, 현황사진 포함

- 조사결과는 경관기본구상-경관기본계획-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경관가이드라인-실행계획 등과 연계, 관할구역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의 대상을 설정하는데 활용

- 주요 경관위해요소를 설정,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실행계획 등에서 주요 경관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정비계획 수립

- 상위 지자체에서 중요 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위해요소를 정하여 관리하는 경우 이와 연계

- 다른 법령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활용 가능

- 관할구역 내 우수경관 창출을 위해 도(시 군)의 적극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중요 경관자원을 보존자원, 관리자원 및 형성자원으로 구분 지정하여, 실행계획 등에서 

보전 활용 촉진 관리 지원계획 수립

경관

의식

대상, 

방법

- 주민, 방문자 등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등

- 색채, 수목에 대한 선호 등 개인적 취향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

관련 

계획 
대상

-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 농산어촌계획, 산림기본계획, 역사문화계획 등

- 경관계획, 제도와 법규정, 계획기법 등

- 수립되어 있는 건축물, 시설물, 광고물, 색채, 야간경관 등 주요 경관요소에 관한 계획, 조례, 기준 등

표 5. 「경관계획수립지침」상 시 군 계획 수립 시 조사 관련 내용

연구자

(년도)
연구명 주요 연구결과

윤무근과 

송대호

(2018)

경관법 개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중점경관관리구역 실행력 확보를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가이드라인 및 설계지침을 수립하여 경관관리 규제(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경관위원회 참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겹칠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경관계획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설계지침 접목

- 중점경관관리구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사업 지정 및 재정지원방안 마련, 중점경관관리계획 수립하도록 법제도 개정

정민우 

등

(2019)

경관관리수단으로써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현황과 활용방안

- 광역도는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주체와 관리주체 일원화를 통한 관리자 중심의 구역 지정 고시 필요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후 고시를 통해 구역 내 경관심의를 통한 효과적인 관리 유도 필요

- 광역도와 시 군 계획 간 위계 확립 필요

최호철과 

김영환

(202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심의 운영 실태

- 지자체별 추구하는 방향성 토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및 관리하고 있는 상황(세종시의 경우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고려, 청주시의 경우 

경관자원 유형별로 설정)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심의 대상은 모두 건축물 층수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상황

-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사유와 구역 특성을 고려한 심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개별 체크리스트 개발 필요

심경미 

등

(2021)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현황과 과제

- 경관계획 수립주체별 역할 및 계획 내용 구분 필요(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포함)

 : 광역도는 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관자원 관리 계획 수립 권한 부여

 : 기초지자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경관계획 임의수립 대상의 경우 중점경관관리구역지정 및 관리 운영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

 : 지정 목적 구분, 목적에 맞는 관리수단과 연계를 통한 실행력 강화

 : 주민 제안,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 마련, 국가 사업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

표 6. 선행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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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년도)
연구명 주요 연구결과

심경미 

등

(2022)

「경관법」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계획계획 수립 주체의 역할과 내용 명확화,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역 설정 기준 구체화, 경관자원조사의 내실화 및 체계화, 심의 

대상 및 시기 효율화 등「경관법」개선 필요

송윤정 

등

(2022)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의 활용 목적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목적과 방향의 유연성을 법 및 지침에 제시)

-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수립 주체의 역할 명확히 구분 필요(주체별 구역 지정 방식, 검토 항목 차별화)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근거와 기준의 구체화 필요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관리 수단의 다양화 및 현실화 필요(장소중심의 구체적 및 전략적 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

표 6. 계속

언급하고 있다. 심경미 등(2022)은「경관법」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역 설정 기준 구체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① 중요한 경관자원이 있거나 조망적 가치가 높아 관리가 필요

한 지역, ② 개발행위나 사업 등으로 급격한 경관변화 발생이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③ 심각한 훼손 또는 

열악한 경관 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한 지역, ④ 상징적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송윤정 

등(2022)의 연구에서는 전국 78개 지자체 경관계획 분석 결과를 통해 지자체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방법 및 

절차, 원칙과 기준 등이 상이한 가운데,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수립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주체별 구역 지정 

방식과 검토 항목 차별화의 필요성,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관리 수단의 다양화 및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

하고 있다. 

한편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윤무근과 송대호(2018)는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제도와의 

연계 방안 마련을 제시하며 타 제도를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성을, 최호철과 김영환(2021)은 세종시와 청주시를 사례

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지자체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설정하고 관리되고 있으며 주로 경관심의에 의해 건축물 층

수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 실행력 확보 위한 경관심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정민우 등(2019)은 도와 시 군의 역할에 따른 계획 간 위계 확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도는 종합적

인 관리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주체 중심의 구역 지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도와 실질적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역할 구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심경미 등(2021) 역시 경관계획 수

립주체별 역할 구분이 필요하며, 계획수립 주체 인식조사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중요성과 작성난이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구역 설정 방식의 다양화, 행 재정적 지원, 국가 사업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설정 목적과 기준의 명확화, 계획수립 주체별 역할의 차별화, 실행력 

및 구속력 확보를 위한 타 제도와의 연계, 제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및 법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계획 수립 시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는「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없다.「경관계획수립지침」은 계획수립 주체의 역량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취지에 부합한 합리적 구역 지정과 운영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사례를 토대로 ①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및 방법 실태를 파악하여「경관계획

수립지침」상의 내용과 비교하고, ② 시 군 담당자의 의식조사를 통해「경관계획수립지침」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3. 사례분석

3.1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및 방법 제시 현황

시 군 경관계획(논산시, 2015; 서천군, 2015; 태안군, 2015; 홍성군, 2016; 천안시, 2017; 아산시, 2018; 부여

군, 2019; 보령시, 2020; 예산군, 2020; 공주시, 2021; 계룡시, 2021; 당진시, 2021; 서산시, 2021)에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부터 고시까지 절차를 별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조사나 검토 등 구역 지

정을 위한 방법의 경관자원조사 및 경관의식조사, 평가 등을 제시하거나, 단계적 방법에 의해 최종적으로 구역을 

지정한 절차의 조사, 평가 등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조사 항목을 제시하고 있지 않

다. 하지만 지정하고 있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도출 방법이나 절차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어 시 군 

계획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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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고시까지의 절차 × × × × × × × × × × × × ×

중점경관관리구역(후보지) 지정 절차 × × × × × × × ○ × × × ○ ×

중점경관관리구역(후보지) 지정 방법 × ○ ○ ○ ○ ○ × ○ × × ○ ○ ×

표 7. 13개 시 군 경관계획 상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및 방법 제시 여부(2023년 11월 기준)

3.2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및 방법

3.2.1 시 군 간 차이

경관계획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 가운데, 시 군 담당자 

인터뷰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①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한 경관자원조사, 경관의식조사, 관련 및 상위계획 분석

의 ‘조사’ 절차, ② 내부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또는 평가, 관련 부서 협의, 경관심의의 ‘검토 및 평가’ 절차, ③ 경

관계획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의 ‘의견수렴’ 절차, ④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고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9 참조). 물론 ‘조사’, ‘검토 및 평가’ 절차에서의 경관심의, ‘의견수렴’ 절차는 중점

경관관리구역 계획을 포함한 경관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서「경관법」및「경관계획수립지침」에

서 제시하고 있다(표 8 참조). 

한편,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 군에서는「경관법」및「경관계획수립지침」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절차로 

‘검토 및 평가’에서의 후보지 도출 및 내부 검토, 기정 지정 구역 검토, 평가,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부서 협의는 대부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역시 경관계획 전반을 대상으

로 하고 있고, 이를 별도 진행하거나 보고회 시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시에만 진행하

는 절차로는 구역 후보지 도출 및 내부 검토, 기정 지정 구역 검토, 평가이며 기정 지정 구역 검토의 경우 중점경

관관리구역 재정비인 경우 진행하고 있다. 결국 시 군 간 차이가 있는 것은「경관법」및「경관계획수립지침」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절차로서 구역 후보지를 도출하여 내부 검토를 하는지, 구역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지, 그

리고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기정 지정 구역 검토를 하는지의 여부라 할 수 있다. 구역 후보지 도출 및 내부 검토

를 진행한 곳은 5개소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후보지에 대해서 담당 부서 공무원, 계획 수립 용역기관이 

내부 검토를 하는 것으로써 계획에는 검토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 기준이 없음을 인터뷰조사에

서 확인하였다. 반면 후보지에 대한 평가는 예산군만 진행하였으며 경관계획에 ① 경관 관련 계획 부재 또는 불분

명, ② 향후 5년간 경관변화 예상, ③ 계획에 따른 관리효과 정도, ④ 정책 부합성 및 행정적 추진 여건의 4가지 

평가 항목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적용하고 있는 평가 항목 중에는 평가 주체

에 의해 주관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항목도 있으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들도 있어 타 시 군에서 평가 

절차를 도입할 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청회 개최 시의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검토 및 평가’ 절차에서의 참여주체와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검토 및 평가’에 의해 도출된 중점경관관리구역 후보지는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

로 지정 및 고시된다. 13개 시 군 중 토지이용규제서비스(토지이음)에 고시하고 있는 곳은 5곳이며, 토지이용규제

서비스에는 고시하지 않았지만 해당 시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있는 곳 역시 5곳이다. 이 외에 3곳은 고시하고 

있지 않으며, 예산군의 경우 경관계획에서만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아직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의견수렴 절

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실질적으로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법 제도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검토 및 평가’ 절차에서 시 군 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절차

는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주체의 판단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 후보지가 달라지는 중요한 절차로서 객

관적인 검토나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3.2.2 시 군 담당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절차 및 방법

표 9와 같이 시 군 담당자들은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후보지 해당 주민을 공청회에 참석시키도록 하는 절차

가 가장 어렵고 힘들지만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절차라는 

인식이 있었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중요한 만큼 경관자원조사나 경관의식조사 결

과는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경관심의나 전문가 자문 역시 합리적인 중점경관

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공청회를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중점경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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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여부 ○ ○ ○ ○ ○ × × ○ × × × × ×

조사

경관자원조사 ○ ○ ○ ○ ○ ○ ○ ○ ○ ○ ○ ○ ○ 

경관의식조사 ○ ○ ○ ○ ○ ○ ○ ○ ○ ○ ○ ○ ○ 

관련/상위계획 분석 ○ ○ ○ ○ ○ ○ ○ ○ ○ ○ ○ ○ ○ 

               

검토 

및 

평가

후보지 도출, 내부 검토 × ○ × × × ○ - ○ - - ○ ○ -

기정 지정 구역 검토 ○ ○ ○ ○ ○ × × ○ × × × × ×

평가 × × × × × × × × × × × ○ ×

전문가 자문회의 ○ ○ ○ ○ ○ ○ ○ ○ ○ ○ ○ ○ ○

관련 부서 협의 ○ ○ ○ ○ ○ ○ - ○ ○ ○ ○ × ○

경관심의 ○ ○ ○ ○ ○ ○ ○ ○ ○ ○ ○ × ○ 

               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 ○ ○ ○ ○ ○ - ○ - ○ ○ × ○  

지방의회 의견청취 ○ ○ ○ ○ ○ ○ - ○ - ○ ○ × ○ 

               

구역 지정, 고시 ○ ○ ○ ○ ○ ○ × ○ ○ × ○ × ○ 

 a: 경관계획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담당자가 바뀌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로 표기

 b: 예산은 계획에서만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제시해 놓고 있으며 실제 구역 미지정

 c: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만을 위한 절차는 회색으로 표시

표 8. 13개 시 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구분 주요내용

절차 및 방법

- 경관자원조사, 경관의식조사, 관련 및 상위계획 조사 결과에 의해 중점경관관리구역 후보지를 도출 -> 타 관련 부서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참석 중간보고회 

개최 -> 중점경관과리구역(안) 도출 -> 경관심의 -> 중점경관관리구역 해당 토지소유주 참여 공청회(주민의견 수렴) -> 의회 의견청취 -> 타 부서 담당자, 

외부전문가, 자치단체장 참석 최종보고회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고시

- 5개 시 군에서는 조사 결과에 의해 중점경관관리구역 후보지 도출 -> 내부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도출 절차 추가 진행

- 공청회 개최 이후에 중점경관관리구역 후보지를 변경한 적 없음

어려운 점 - 공청회에 주민 참석 설득

가장 중요한 절차 및 

방법

- 주민참여 공청회 절차는 매우 중요 

- 경관자원조사 및 경관의식조사 결과는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타당성 확보를 위해 중요

- 경관심의나 전문가 자문도 필요한 절차

- 경관 관련 도시, 교통, 문화재 등 타 부서 및 실무진 회의 절차도 중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 

및 방법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후 운영관점에서 지역 건축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 추가 필요

- 경관계획 일환이 아닌 경관자원조사의 별도 추진 절차 필요(당진시의 시민참여단 운영 사례는 좋은 본보기)

- 예산군과 같이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시 평가 절차는 시범적으로 적용 필요

표 9.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시 군 담당자 인터뷰조사 결과

리구역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진시가 2019년에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여 경관자원조사를 별도 진행한 것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는 담당자가 많았다. 주민참여 경관

자원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경관 인식 함양은 물론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경관법」및「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규정

하고 있지만 당진시 사례와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실질적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서의 개발 행위 실행 주체인 지역 건축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경관계획 보고회 시 전문가로서 건축사를 참여시키고 있지만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이후 개발행위 및 경관심의 등 운영 시 지역 건축사협회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에서의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주체의 참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3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조사 항목

앞서 인터뷰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관자원조사 및 경관의식조사 등은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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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결과를 통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13개의 시 군 경관계획에서 경관자원조사, 경관의식조사, 관련 및 상위계획 분석 항목을 도출하고, 시

군별 조사 항목 현황과「경관계획수립지침」내용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3.3.1 경관자원조사

시 군별 경관계획 분석 결과, 표 10과 같이 조사 항목이 조금씩 다르지만 7개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우

선「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별 경관조사는 산림녹지/수변/농어촌/시가지/도시기반시설/역사문

화경관 등 시 군마다 유형 구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진행하고 있었고, 비물리적 요소는 4곳에서만 조사하고 

있었다. 이 외에 조망이나 가시권 분석, 개발현황이나 이슈자원 등을 조사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이는 경관변화에 

따른 경관훼손이 예상되거나 개발사업이 집중되는 곳에 대한 경관관리를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있다는 

시 군 담당자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표 11 참조). 시 군별 경관자원조사 항목이 적게는 2개에서 많

게는 6개로 차이가 큰 상황으로, 개발현황이나 이슈자원 등 실제 시 군에서 조사하고 있는 항목들을 토대로 기본 

조사 항목을 제시하여 시 군 간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에 있어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경관계획수립지침」의 개

선이 요구된다.

구분 조사 항목
해당 

시 군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경관계획수립지침」

경관

자원

조사

유형별 경관 13 ○ ○ ○ ○ ○ ○ ○ ○ ○ ○ ○ ○ ○ 

비물리적 요소 4 ○ ○ ○ ○ 

조망, 가시권 분석 8 ○ ○ ○ ○ ○ ○ ○ ○

인접 시 군 자원 4 ○ ○ ○ ○

요소별 경관 4 ○ ○ ○ ○

개발현황 5 ○ ○ ○ ○ ○

이슈자원 5 ○ ○ ○ ○ ○

경관

의식

조사

대상

주민 13 ○ ○ ○ ○ ○ ○ ○ ○ ○ ○ ○ ○ ○ 

방문자 13 ○ ○ ○ ○ ○ ○ ○ ○ ○ ○ ○ ○ ○ 

공무원 12 ○ ○ ○ ○ ○ ○ ○ ○ ○ ○ ○ ○

전문가 4 ○ ○ ○ ○

방법
설문조사 13 ○ ○ ○ ○ ○ ○ ○ ○ ○ ○ ○ ○ ○ 

인터뷰조사

만족도 7 ○ ○ ○ ○ ○ ○ ○

경관개선(계획)방향 11 ○ ○ ○ ○ ○ ○ ○ ○ ○ ○ ○

대표 경관자원 11 ○ ○ ○ ○ ○ ○ ○ ○ ○ ○ ○

대표 이미지 11 ○ ○ ○ ○ ○ ○ ○ ○ ○ ○ ○

미래상 5 ○ ○ ○ ○ ○

불량 및 문제경관 9 ○ ○ ○ ○ ○ ○ ○ ○ ○

경관관리 필요지역 6 ○ ○ ○ ○ ○ ○

상징자원 3 ○ ○ ○

가로경관요소 2 ○ ○

선호도/인지도 3 ○ ○ ○

우수경관 2 ○ ○

보전/개선.변화 경관유형 1 ○

색채이미지 2 ○ ○ 색채, 수목에 대한 선호 등 개인적 취향 불포함

관련/

상위

계획 

분석

이전 경관계획 6 ○ ○ ○ ○ ○ ○ 

도 경관계획 8 ○ ○ ○ ○ ○ ○ ○ ○ 

인접 시 군 경관계획 1 ○ 

시 군 종합(도시)계획 3 ○ ○ ○ 

도시재생전략계획 1 ○ 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1 ○ 

건축물, 시설물, 광고물, 색채, 야간경관 등 

주요 경관요소에 관한 계획, 조례, 기준 등

표 10. 시 군별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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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목적

- 경관변화 예상, 개발 진행중 또는 향후 개발 예상되는 곳의 경관관리

- 원도심 재개발 시 기준으로서 적용하기 위한 수단

- 지역의 대표 경관자원이 집중되거나, 유동인구 및 방문객이 많은 곳, 여러 부서가 관심 갖는 지역의 경관관리

상위 경관계획 미반영 

이유

- 계획 수립 시기가 맞지 않고 경관자원조사 내용도 구체성이 떨어져 반영하기 애매

- 제안하는 범위가 방대하여 관리하기 어렵거나 시정에 맞지 않아 미반영

표 11.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시 군 담당자 인식

3.3.2 경관의식조사

표 10과 같이 경관의식조사 대상은「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민과 방문자 외에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추가로 하는 곳도 있으며, 조사 방법 중 시 군에서는 설문조사를 주로 하고 있었다. 한편,「경관계획수립

지침」에는 설문 항목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색채 및 수목에 대한 선호 등 개인적 취향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2곳의 시 군에서는 색채이미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외에 해당 시 군의 대표 경관자원, 대

표 이미지, 경관개선 및 계획의 방향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시 군에서 대표할 수 있는 경관자원과 

개선이 필요한 자원을 도출하여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불량경관이나 경관관리가 필요

한 지역 등 부정적 요소를 포함하거나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는 곳이 비교적 많으며, 상징자원이나 가로경관

요소, 우수경관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는 곳도 있었다. 경관의식조사 항목 역시 경관자원조사와 마찬가지로 시 군

별로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8개로 조사 항목 수와 조사 항목 내용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3.3 관련 계획 분석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및 상위계획 분석은 경관계획을 재정비한 곳에서는 이전 경관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 경관계획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계획 수립 시기가 맞지 않아 

현재 상황과 다르거나 도 계획은 15개 시 군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사의 구체성이 떨어져 반영하기가 어

렵다는 담당자들의 의견에서도 알 수 있다(표 11 참조). 이 외에, 도시계획, 인접 시 군 경관계획을 참고하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관련 계획을 검토하는 곳

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 군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경관계

획은 물론 이미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다양한 계획들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 군에서는 반영하고 있지 않

았다. 도 경관계획은 시 군 계획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경관계획 수립 주체가「경관계획수립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4. 「경관계획수립지침」개선 방향 제시

4.1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및 방법

대부분 시 군에서는 경관계획 수립 절차의 일환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점경관

관리구역 지정에만 해당되는 절차는 조사 결과에 의해 도출된 중점경관관리구역 후보지에 대한 내부 검토나 기정 

지정 중점경관관리구역 검토, 평가 절차로서 이에 대한 진행 여부도 시 군 간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중점경관관

리구역 지정 절차와 방법, 즉 ‘조사’, ‘검토 및 평가’, ‘의견수렴’, ‘지정 및 고시’별로 조사 및 검토 항목, 의견수렴 

방법 등을「경관계획수립지침」에 단계별로 명확히 제시하여 시 군에서 기본적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표 12 참조).

한편, 2014년「경관법」이 개정된지 10년이 경과하면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시 군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미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한 곳에서 기정 지정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유지, 구역 변경, 해지 시 진행할 수 있는 

조사나 검토 절차 및 방법도 구분하여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충남에서도 경관계획을 재정비한 곳이 13곳 중 6곳

에 해당되며, 이 경우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중 기정 지정 중점경관관리구역 검토를 절차에 포함하여 진행하

고 있다. 

4.2 조사, 검토 및 평가 항목

시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을 정하여 경관자원조사, 경관의식조사, 관련 및 상위계획을 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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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이외에 경관자원조사 시 개발현황이나 이슈자원, 조망 및 

가시권 조사를 하고 있는 시 군이 많으며(표 10 참조), 시 군 담당자 인터뷰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표 12와 같이 지침에 이러한 조사 항목 추가를 검토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인접 

시 군에 걸쳐진 경우도 있으므로 이 역시「경관계획수립지침」에 제시하여 시 군에서 선택하여 조사할 수 있도

록 개선이 요구된다. 

경관의식조사의 경우「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는 조사 대상과 방법만 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시 군에서는 이

를 반영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추가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다. 경관 분야가 다양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관련 부서에서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

록 하고, 전문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의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또

한 조사 항목은 현재 경관현황에 대한 인식조사부터 경관 보존 및 개선, 관리를 위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역

의 대표 경관자원, 문제경관이 도출될 수 있는 항목과 해당 지자체의 경관 미래상을 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조사하

는 시 군이 많은 상황으로, 이를 검토하여 시 군에서 선택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경관계획수립지침」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관련 및 상위 계획 분석의 경우「경관계획수립지침」에 해당 지자체 및 상위 경관계획과 다양한 관련 계획을 분

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반영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계획의 차별성 확보, 지자체 담당자 대상「경관계획수립지침」

활용 활성화 교육 추진 등으로 관련 및 상위 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의 역할이 필요하다.

표 11의 시 군 담당자 인식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후 경관변화가 있거나 개발이 예상되는 곳의 경관관리

를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조사’ 항목에는 현재의 경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과 

함께 용도지역 변경의 토지이용 및 개발 가능성 등 향후 경관변화까지 파악할 수 있는 조사 항목 제시도 필요하다. 

한편, 일부 시 군에서는 중점경관관리구역 후보지에 대한 내부 부서 검토나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계획 부재 또는 불분명, 향후 5년간 경관변화 예상, 계획에 따른 관리효과 정도, 정책 부합성 및 행정적 추진 

여건의 4가지 항목에 의해 평가 후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제안하고 있는 예산군 사례를 참고하면서, 대표 경관자원이 

집중 및 중첩되어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곳, 유동인구나 방문객이 많아 경관관리가 필요한 곳 등이 중점경관관리구

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 및 평가’ 기준이 지침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경관이라는 분야가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검토 및 평가’는 주체의 판단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므로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 제시

가 필요하다. 또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경관법」이 개정되어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지자체가 많아지면서 기정 

지정 구역 검토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경관지구 등 타 법 제도로의 전환 및 연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유지, 변경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검토 및 평가’에서의 기정 지정 구역 검토를 

위한 기준 역시 필요하다 하겠다.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시 군의 경우 순환보직에 의해 담당자가 자주 바뀌게 되어 중점경관관리구역 제

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가 바뀌어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시 활용할 수 있는 ‘검토 및 평

가’ 절차는「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4.3 이해관계주체의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이해 향상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시 군 담당자 인터뷰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는 무엇보다 해당 구역 이해관계주체인 주

민의 이해가 중요하다. 중점경관관리구역 후보지 도출을 위한 경관자원조사 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실제 경관

자원의 이용주체이자 수혜주체인 주민이 자원을 발굴 및 문제 경관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수렴’ 절차에서 

주민 공청회 이전에 주민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여 제도의 이해 향상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12 참조). 이러한 과정은 주민의 경관의식 향상은 물론 이를 통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타당성 확보 및 민간

영역 경관관리의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건축사협회의 의견수렴 역시 절차에 포

함 여부를 검토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시 운영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관관리의 실행 수단으로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효율적 지정을 위한「경관계획수립지침」의 개

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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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방법
경관법 경관계획수립지침

현재 현재 추가 검토

조사

경관

자원조사

조사

항목

유형별 경관 

비물리적 요소(필요시) 

개발현황 ■

이슈자원 ■

인접 시 군 자원 ■

조망, 가시권 분석 ■

요소별 경관 ■

경관의식

조사

조사

대상

주민 

방문자 

공무원 ■

전문가 ■

조사

방법

설문조사 

인터뷰조사 

조사

항목

경관개선(계획)방향 ■

대표 이미지 ■

대표 경관자원 ■

불량 및 문제경관 ■

만족도 ■

경관관리 필요지역 ■

미래상 ■

상징자원 ■

선호도/인지도 ■

가로경관요소 ■

우수경관 ■

보전/개선.변화 경관유형 ■

관련/상위계획 분석

도 경관계획, 제도와 법규정, 계획기법 등 

이전 경관계획 

도시계획/농산어촌계획/산림기본계획/역사문화계획 

건축물/시설물/광고물/색채/ 야간경관 등 주요 경관요소에 관한 계획, 조례, 기준 등 



검토 및 

평가

후보지 도출, 내부 검토
■

(기준 제시)

기정 지정 구역 검토
■

(기준 제시)

평가
■

(기준 제시)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부서 협의 ■

경관심의 



의견

수렴

주민교육 ■

공청회 개최  

지역건축사협회 의견수렴 ■

지방의회 의견청취 

 

구역 지정, 고시 

* 절차 및 방법 중 현행 법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 「경관계획수립지침」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은 ‘■’로 표시

표 1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합리적 지정 절차 및 방법을 위한「경관계획수립지침」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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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례 분석을 통해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는 경관계획 수립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검토 및 평가’, ‘의견수렴’, ‘구역 지정 및 고시’의 절차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① 경관자원조사, 경

관의식조사, 관련 및 상위계획 분석의 ‘조사’ 절차, ② 구역 후보지에 대한 내부 검토 및 평가, 자문회의 및 경관심

의 등 ‘검토 및 평가’ 절차, ③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절차, ④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고

시’의 절차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검토 및 평가’ 절차에서의 중점경관관리구역 후보지 도출 및 내부 검토, 기정 

지정 구역 검토, 평가, 그리고 마지막 절차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고시’만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시 진행하

는 절차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역시 시 군마다 차이가 있는 상황이며, 필요한 곳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

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토 및 평가’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

정 절차와 ‘검토 및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관자원조사와 경관의식조사가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에 매우 중요한 절차 및 방법인 가운데 시 군마다 

조사 항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관자원조사의 경우「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

하게 조사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시 군에서는 유형별 경관과 개발현황 및 이슈자원, 조망 및 가시권 분석, 요소별 

경관, 인접 시 군 자원 등 자체적으로 항목을 정하여 조사하고 있었다. 또한 경관의식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을 주

민 및 방문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었고,「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조사 항목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대표 이미지, 대표 경관자원, 불량 및 문제경관, 만족도, 경관관리 필요지역, 미래상 등을 조사하고 있었

다. 이러한 실제 시 군에서 조사하고 있는 항목들을「경관계획수립지침」에 제시하여 지자체에서 선택하여 조사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경관현황 실태 분석을 위한 조사뿐만 아니라 향후 경관변화를 알 수 있는 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가 현재의 경관관리는 물론 향후 개발행위에 따른 경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마다 고유의 경관자원이 다양하며 경관의 광범위한 특성 때문에 조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2014년「경관법」이 개정되고 경관계획을 수립한 곳이 많은 현 상황에서 그 동안의 경

험을 바탕으로 보다 기본적이면서 구체적인 지침 제시를 통해 계획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시 군 역량차이

에서 오는 격차를 줄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에 있어 주민 및 전문가, 행정 조직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특히, 주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관자원조사에 참여, ‘의견수렴’ 절차에서의 주민 공청회 전 주민교육 추진을 제시하였으며 이

는 주민들의 경관자원의 중요성과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순환보직

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 등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시 군 간 경관관리의 격차를 초래하므

로 본 연구의 범위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절차에서의「경관계획수립지침」개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자체 

담당자들이「경관계획수립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추진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와 방법을 위한「경관계획수립지

침」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물론 충청남도 사례만 분석한 한계가 있으나, 실제 지자체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의 절차와 조사 항목을 분석하고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지자체 간 차이 및 법 제도와의 차이를 확인하였

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곳이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경관계획 수립 절차의 

일환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한 경관계획 미수립 지자체의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수

립 가능 여부 논의가 있는 가운데 이 역시 지금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게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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